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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of the UWB frequency band of foreign policy for application to domestic
finding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UWB frequency can be prescribed mainly for use in a communication service
area, unlike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 the current technology standard. On the other
hand, the expansion of the UWB service area to various fields may appear as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and enable these rules.  Therefore, the UWB frequency should be used in other areas except for broadcast 
and communication, if the output meets the specified criteria, as in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This is thought 
to be helpful for protect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activ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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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신ㆍ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무선기술을 이

용한 서비스가 각광 받고 있는 핵심기술인 UWB는 넓은 

주파수대역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

고 수백 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그 수요와 요구가 급격히 확

대되고 있다. UWB 기기는 기존 시스템과 주파수를 공유

하여 근거리에서 소출력으로 초광대역 무선통신을 하는 

특성이 있어 비허가 및 소출력 무선기기들과 유사한 조

건을 적용하여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전파간섭에 대한 보

호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전파간섭을 일

으키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전파간섭 발생시는 기기 운용

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UWB 기기는 국내에서 소출력 

무선국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비허가 무선

기기에 분류되며,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UWB 기기를 운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안전 

및 인명안전통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UWB 기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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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UWB는 낮은 전력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기술이지만 현재의 UWB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통신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

기 때문에 다양한 비통신 서비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생활

의 편의성을 위해 비통신분야에서도 UWB 주파수 대역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기술기준의 분석을 통

해 새로운 기술기준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Fig. 1] Spectrum power density of UWB 

2. 본론

UWB는 Fig. 1과 같이 무선기기의 스퓨리어스 발사 

기준보다 낮은 잡음 수준의 신호를 500MHz 이상의 초광

대역 주파수에 분산 전송하는 기술로 매우 낮은 전력을 

이용하므로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주파수를 공유해서 사

용이 가능하며 보안성이 우수하며 기저신호를 전송하므

로 시스템이 간단하고 다중경로 페이딩에 강하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2.1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

통신ㆍ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무선기술을 이

용한 서비스가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기술인 UWB

는 넓은 주파수대역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에 간섭을 일으

키지 않고 수백 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그 수요와 요구가 급

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UWB 기기에 대한 

주파수대역은 Low Band(3.1～4.8㎓)와 High Band(7.2～

10.2㎓)로 통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 되었으

며, Low Band(3.1～4.8㎓)은 이동방송중계용 및 차세대

이동통신(4G)과의 공유를 위해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Low 

Band (3.1～4.8㎓)중에 3.1～4.2㎓ 대역은 이동방송중계

용을 보호하기 위해 간섭회피기술을 기술기준 고시시점

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4.2～4.8㎓ 대역은 4G 

개발 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부터 간섭회피기술을 적용

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7.2～10.2㎓ 대역은 간섭회피기술

을 적용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고시하였다.

현행 UWB 기술기준이 통신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

내에서 사용예정인 지하 매설물 탐지용(GPRS), 침입방

지용, RFID 위치인식용, 실시간 고정밀 위치인식 등 통

신용도가 아닌 비통신용 UWB 무선기기는 상용화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국민생활

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통신용도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국내ㆍ외 주파수 정책을 고려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비통신용 UWB 무선기기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도록 규

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UWB 응용분야 및 시

장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 UWB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

통신용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2 미국의 기술 기준

미국의 경우 2002년 4월에 NTIA Emission 및 Usage 

Recommendation이 발표된  이후로 통신분야에서는 제

한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GPS 및 PCS 등과의 간섭을 피

하는 범위에서 허용이 되고 있으며 FCC Part 15(비허가 

소출력 무선 기기 규정)을 통해 방사 규정을 –41.25㏈m/

㎒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난감용으로의 사용 금지, 비행

기나 선박 탑승시 사용 금지, 위성에 탑재하는 것 등을 

금지하였다. FCC는 UWB 상업화 승인 이후 추가적으로 

규제 활동을 하였는데, 2002년 7월에는 Part 15의 

Subpart F에 UWB Operation 부분을 삽입하였고, 2003

년 2월에는 Imaging 분야 및 Vehicular 분야를 위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UWB가 잡음

레벨의 신호의 세기를 사용하므로 part 15의 규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어떠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2.3 유럽의 기술 기준

유럽에서는 3.1～4.8㎓ 및 6.0～8.5㎓ 대역을 실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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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21.65～26.65㎓ 및 77～81㎓ 대역은 차량레이더용

으로 주파수를 분배하였으며, UWB 기기의 사용을 실내

로 제한하여 모형비행체, 외장 안테나를 이용한 실외 설

비와 기반시설, 도로, 열차, 비행기에 UWB 기기의 사용

을 금지하였다. 24㎓ 대역에서 자동차 레이더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스펙트럼 마스크는 Fig. 2과 같으며, 24.15㎓ 

± 2.5㎓ 대역에서 최대평균 전력밀도 -41.3㏈m/㎒

(e.i.r.p.), 최대첨두 전력밀도 0㏈m/50㎒(e.i.r.p.)로 규정하

고 있다.

[Fig. 2] Radar transmit spectrum mask for the vehicle 
of 24㎓ band

24.05～24.25㎓ 대역에서 협대역 신호를 발사하는 경

우 최대 첨두전력 20㏈m(EIRP) (-10㏈m 이상인 경우 

Duty cycle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3.6～24㎓ 대

역에서 -74㏈m/㎒ 이상, RAS(Radio Astronomy 

Service)주파수(전파규칙 5.149) 인접대역에서 -57㏈m/

㎒ 이상으로 발사하는 기기는 전파 천문국 주변에서 자

동으로 송신을 멈추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단, 자동 기

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전에는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주파수 영역은 2013년 6

월 30일까지 출시되는 SRR(Short Range Radio) 시스템

에 사용되고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운용을 허용하고, 이

후에는 79㎓ 대역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비 간섭과 비보

호를 기반으로 허용하였으며, 24㎓ 대역 장비 장착 차량 

수는 각국 자동차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79㎓ 대역에서 차량레이더의 스펙트럼 마스크는 Fig. 

2과 같으며, 77～81㎓ 주파수에서 평균전력밀도 -3㏈m/

㎒, 최대첨두전력 55㏈m(EIRP)으로 비 간섭과 비보호 조

건으로만 허용하였다. 또한, 차량에 장착한 상태에서 최

대 평균 전력밀도가 -9㏈m/㎒(EIRP)를 초과 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다.

[Fig. 3] Radar transmit spectrum mask for the vehicle 
of 79㎓ band

2.4 일본의 기술 기준

일본은 UWB 기기를 초광대역 무선시스템의 무선국

(주로 데이터 전송을 하는 소요주파수대폭이 450㎒ 이상

의 무선국 중 옥내에서 3.4～4.8㎓ 및 7.25-10.25㎓ 미만

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중선전력이 0.001W 이

하)의 송신설비로 정의하였고, 3.4～4.8㎓ 및 7.25～10.25

㎓ 주파수대역은 -41.3dBm/㎒ 이하 전력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초광대역 무선시스템의 통

신방식은 단신 방식, 복신 방식 또는 반복신 방식으로 본

체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본체는 보기 쉬운 

장소에 옥내에서만 전파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교류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교류전

원을 사용하고 있는 무선설비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 후 

전파를 발사하도록 하였다.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0dB 이하이어야 하며, 등가등방복사전력이 공중선 절대

이득 0dB의 송신공중선에서 앞에서 규정하는 공중선전

력을 더했을 때의 수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

을 송신공중선의 이득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최대복사전력보다 10dB 낮은 복사전력에서의 상한 

및 하한의 주파수대폭은 450㎒ 이상, 송신속도는 매초 

50Mbyte 이상이어야 하며, 잡음 또는 다른 무선국으로부

터의 간섭을 회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3.

4～4.8㎓ 미만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총

무대신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간섭을 

경감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2.5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

국내 UWB 기기의 전력밀도(EIRP)는 ITU 및 국내 기

존 시스템과의 UWB 간섭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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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주파수 공유가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통으로 정한 전력밀도(EIRP)를 국내에서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규정한 전력밀도는 공중선이득을 

포함하여 평균전력이 -41.3dBm/㎒ 이하여야 하고 첨두

전력은 0 dBm/50MHz로 규정하였다. 전력밀도는 평균전

력과 첨두전력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로 측정

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선은 무

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이 되어야 하며, 전파형식은 

UWB 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UWB 기기는 국내에서 소출력 무선국으로 허가나 신

고 없이 사용 가능한 비허가 무선기기에 분류되며,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혼신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UWB 기기를 

운용해야 한다. 또한, 공공안전 및 인명안전통신 등을 보

호하기 위해서 UWB 기기의 설치 및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첫째, 해상안전통신 보호를 위해 선박에 UWB 기기를 

설치하거나 선박 내에서 UWB 기기 운용을 금지하고, 해

상통신업무용도로 UWB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둘째, 항공안전통신 보호를 위해 항공기에 UWB 기기

를 설치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UWB 기기 운용을 금지하

고, 항공통신업무용도로 UWB 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안전통신 보호를 위해 열차에 UWB 기기를 

설치하거나 열차에서 UWB 기기 운용을 금지하고, 경찰 

및 소방통신의 재난 및 응급구조 등의 공공안전업무용도

로 UWB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넷째, 위성 및 모형비행기 등에서 UWB 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Fig. 4] Frequency band for UWB 

또한, Fig. 4와과 같이 국내에서 UWB 기기에 대한 주

파수대역은 Low Band(3.1～4.8㎓)와 High Band(7.2～

10.2㎓)로 분배 되었으며, Low Band(3.1～4.8㎓)은 이동

방송중계용 및 차세대이동통신(4G)과의 공유를 위해 간

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을 적용하도록 의

무화하였다.

Low Band (3.1～4.8㎓)중에 3.1～4.2㎓ 대역은 이동방

송중계용을 보호하기 위해 간섭회피기술을 기술기준 고

시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4.2～4.8㎓ 대역

은 4G 개발 시기를 고려하여 2010년부터 간섭회피기술

을 적용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7.2～10.2㎓ 대역은 간섭

회피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조건 없이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고시하였다.

3. 개선방안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UWB에 관

한 기술기준이 방송․통신에 묶여서 기준이 설정되고 있

다. 국제 전파규칙에서의 주파수분배는 고정, 이동, 방송 

등 업무에 대한 주파수 분배를 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는 세부 응용시스템용 주파수를 정하는 것(Identification)

도 주파수 분배의 범주에 포함하여 주파수분배표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통상 주파수 용도분배라고 하는데, 

비통신 UWB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주파수 용도

분배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주파수를 용도 분배할 경

우에는 적절한 용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비통신 UWB 

자체는 하나의 기술로, 이동, 고정, 방송, 위성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전파가 미약한 기기에도 응용될 수 있으

므로 향후 다른 업무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

되, 기존의 업무 정의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의 주파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파수 분배시는 타 업무와의 권리 조건(혼신의 

용인 등)과 비통신 UWB 이용기기 중 영상시스템(지면 

투과 레이더 시스템, 의학용 영상시스템 등은 이용기관 

및 운용자 자격을 제한)은 제한을 두도록 함께 명시되어

야 한다.

UWB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파

법에 의해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UWB 시

스템이 타 업무와 주파수를 공유하므로 배타적 주파수이

용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UWB 

시스템이 광대역에 걸쳐 주파수를 공유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UWB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을 위한 주파수 할당은 원천적으로 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어떠한 서비

스 및 응용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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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4. 결론

UWB는 넓은 주파수대역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에 간

섭을 일으키지 않고 수백 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그 수요와 요

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의 미

비로 인하여 방송∙통신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응용

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

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통신을 제외한 다

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

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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